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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각국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부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 투입이 있었고,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 재정 상황의 악화를 초래.

◦ 글로벌 위기 상황의 점진적 개선에 따라,대규모 재정지원에 따른 악화된 재정상황의 회복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은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욱 높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의 재정준칙에 기반한 재정운용에 큰 도전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이 금융위기 이전에 사

용되고 있었음.

◦ 금융위기의 심화와 이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비(非)위기 상황에 주로 기반한 기존의

재정준칙을 유지하면서 대규모의 경기대응적 재정투입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 발생

◦ 특히,기존의 재정준칙은 엄격한 적용에 중점을 두고,준칙의 명확성을 강조하던 경향으로,예

외적인 대규모 외부 충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

◦ 결국,많은 국가들이 재정위기 기간 동안 재정준칙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기존의 준칙을 조정하

는 등의 재량적 측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

-영국은 기존의 GoldenRule과 SustainableInvestmentRule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임시재정준칙을

통해 재정균형과 부채감축을 시도

-이스라엘,핀란드,덴마크,칠레 등도 목표지표의 변경 등,기존의 준칙을 변경/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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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의 추구와 새로운 재정준칙에의 필요성

◦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예산 조정을 통하여 재정균형 회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좀 더 견고한 재정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노력을 시작

◦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재량적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많은 국가들에서 대규모의 정부지출 불균

형이 발생하였고,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된 재정

체계의 재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재정준칙의 개혁이 추진

◦ 특히 EMU는 재정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을 위한 신재정협

약(FiscalCompact)을 추진하면서,회원국 차원의 재정준칙에 대한 관리를 강화

-기존의 안정성장협약(SGP)이 강제적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새로운 관리감독 체계의 필요성 대두

-위기관리비용을 줄이고 EU차원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1년 12월 기존의 안정성

장협약(SGP)의 내용의 대폭 개정

[그림 9] 금융위기 전후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Gross Financial Liabilities) 수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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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준칙의 변화

재정준칙의 정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Kopits&Symansky(1998)

◦ ‘종합재정지표’로 흔히 표시되는 ‘재정정책’(fiscalpolicy)에 대한 ‘항구적(permanent)제약’이라고

정의하고 종종 구체적인 수치적 한도나 목표(numericalceilingortarget)로 표현된다고 설명

"... a permanent constraint on fiscal policy, typically defined in terms 

of an indicator of overall fiscal performance ... such as the government 

budget deficit, borrowing, debt or a major component thereof-often 

expressed as a numerical ceiling or target..."

◦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이 정의를 기반을 재정준칙을 정의하고 있는데,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정준칙 정의에 중요시되는 측면은 변화

-(법적요건)Kopits&Symansky(1998)는 재정준칙이 법적 위상과 관계없이 항구적 준칙일 것을 명

시한 반면,최근 국내외 연구에서는 효과적 집행(강제성)을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중요시

-(단순성/복잡성)Kopits&Symansky(1998)에서는 재정준칙을 “단순한”예산수치제약으로 정의하

고,이를 통해 준칙의 준수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한 반면,Schaechteret

al.(2012)은 재정준칙이 “복잡화”되어 가는 점을 강조하고,단순성을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하지

않음

◦ 기존 연구들은 재정준칙이 지니는 주요 특성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음.

-대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범위의 설정과 유연성을 강조

-집행과 관련하여 법적근거,강제장치 등 재정준칙의 구속성과,동시에 예외조항을 통한 탄력적

운용을 강조

-기타 이상적 혹은 좋은 재정준칙이 지녀야 할 특징들이 기존의 논의에서 거론되고 있으나,현

실적인 적용에 있어 바람직한 재정준칙이 이상적인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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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ts&

Symansky(’98)
Buiter(’03) IMF(’09) EMU(’10)

Schaechteretal.

(’12)

대상

관련

-명확성

-적절성

-유연성

-국가전체

재정수지

-규모 중립적

-국가연합체

차원에도 적용

-채무최소화

(solvency)

-준칙과 목표

간 연계성

-유연성

-정부범위

-총량지표의

범위

-과거실적반영

-회계제도

(현금주의/

ESA95)

-다년도 시계

-정부범위

-총량지표의

범위

집행

관련

-투명성

-단순성

-구속성

-효율성

-일관성

-예외조항

-단순성

-신뢰성

-공평성

-일관성

-단순성

-법적근거

-구속성

-예외조항

-법적근거

-강제장치

-제재

-예외조항

-법적근거

-자동시정

메커니즘

-예외조항

기타 -항구적 제약

-독립적

감독기구

-장기에도 적용 -도입시기 -독립적

감독기구

-독립적

감독기구

-재정책임법

(FRLs)

출처:홍승현(2012)

<표 1> 재정준칙의 중요 요소 및 특성  

재정준칙은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나 주로 제약의 대상이 되는 목표재정변수

에 따른 분류가 가장 널리 사용

◦ 대상에 따라 (재정)수지준칙,채무준칙,지출준칙,세입준칙,차입준칙 등이 있고,이 대상에 따

라 경기안정화 및 재정건전화 효과,운용편의성 등이 다르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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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정준칙 유형별 장단점 및 적용 국가

준칙 장점 단점
적용 국가

(2012년 기준)

채무 준칙
-부채 유지가능성과 직접 연관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이 용이

-경기안정화 기능 미비(경기순행적)

-단기에 대한 명확한 운영지침이 없음

-한시적 조치가 될 수 있음

-통제불능 요인에 의한 채무 심화 우려

이스라엘,세르비아,

폴란드,슬로바키아,

영국 등

재정수지준칙

-명확한 운용지침

-부채유지가능성과 직접 연관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 용이

-경기안정화 기능 미비(경기순행적)

-기초재정수지는 통제불능 요인에 의한

채무 심화 우려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

-경기안정화 기능(경기대응적)

-상대적으로 명확한 운용지침

-부채유지가능성과 직접 연관

-구조적 경제 변화 시,수정 복잡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움

콜롬비아,포르투갈,

세르비아,스페인,

영국 등

지출 준칙

-명확한 운용지침

-경기대응적

-정부 규모 조정이 용이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 용이

-세입 제약이 없어 부채 유지가능성과

직접적 연관은 없음

-지출 한도를 맞추려다 지출 배분에 불

필요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에콰도르,이스라엘,

일본,나미비아,

폴란드,루마니아,

스페인,미국 등

세입 준칙

-정부 규모 조정이 용이

-세입정책의 향상

-경기순행적

-지출 제약이 없어 부채 유지가능성과

직접적 연관은 없음

네덜란드,프랑스,

케냐,호주 등

자료 :Schaechteretal.(2012)와 IMF의 FiscalRulesDataset을 참고하여 정리함

지난 20여 년간 재정준칙의 도입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왔음

◦ 1990년 5개국1)에서 2012년도 76개국으로 재정준칙 도입국이 급격히 증가

-이는 장기적 재정규율의 필요성과 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을 반영

-전체 준칙 도입국의 증가는 국가차원의 재정준칙뿐만 아니라,초국가적 차원의 준칙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국가준칙(nationalrules)의 경우,2012년 기준으로 총 45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지난 10년간 개

도국의 도입 증가가 특히 두드러짐

◦ 초국가적 준칙(supranationalrules)은 2012년 기준으로 47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으며,통화연합에

따른 재정 정책 공조 등과 맞물려 크게 증가

-초국가적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재정준칙:유럽의 안정·성장협약(SGP),서부아프리카경제통화

연합(WAEMU),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동부카리브해통화연합(ECCU)

1)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룩셈부르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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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준칙 내용

오스트리아

• 2017년부터 사회보장을 포함한 연방정부 구조적 적자를 GDP대비 0.35% 이내로

제한

• 위 규정은 연방예산법에 포함되어 2011.12.7의회에서 승인

콜롬비아

• 중앙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을 2011.6월 의회 승인

•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구조적 적자를 GDP의 2.3%로 감축하고 2022년에 GDP의

1%로 한도 적용

• 예외적으로 생산 성장률이 장기 성장률보다 2%p이상 낮은 경우와 국부펀드 창

출이 필요한 경우 재정확대를 허용

에콰도르

• 기존의 재정수지 및 채무 준칙을 대체하여 2010년 새로운 지출준칙을 채택,2011

년 발효

• 지출준칙은 경상지출이 석유세입을 포함한 항상(permanent)소득을 초과할 수 없

도록 규정

• 외부 차입(externalfinancing)과 석유세입은 공공투자 지출로만 사용

<표 3> 2010년 이후 채택된 새로운 재정준칙

<NumberofCountrieswithFiscalRules>

<NationalRulesbyTypeofEconomy> <SupranationalFiscalRulesbyTypeofEconomy>

자료:Schaechteretal.(2012)

[그림 2] 재정준칙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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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준칙 내용

이스라엘

• 2010년에 부채비율 상한을 GDP대비 60%로 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

준칙 수정

• 두 가지 준칙 중 적자 한도를 우선 적용

일본

• Pay-as-you-go규칙을 포함한 재정운영전략을 2010년 채택

• 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포함한 정책은 영구적인 지출삭감 및 세입인상 조치

로 대체되어야 함

• 지출한도를 포함한 중기재정계획도 도입

나미비아 • 지출규모를 GDP의 30%로 제한한 지출준칙을 2010년 발효

폴란드

• 2011년부터 중앙정부 재량지출과 신규 입안된 지출의 실질증가율을 1%(CPI기준)

로 제한

• 위 지출준칙은 2011년 예산법에서 규정

포르투갈

• 일반정부의 구조적 수지가 안정 및 성장협약의 중기목표를 상회하도록 하는 재정

준칙 승인

• 재정목표 이탈이 발생될 경우 다년도계획을 수정해야 함

• 2011.5월 예산체계법(BudgetaryFrameworkLaw)에 규정,2015년 발효

루마니아

• 예산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3년간 일반정부 지출 증가가 명목 GDP전망을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지출 제한을 2년간 적용

세르비아

• 2010.10월 예산구조법(BudgetSystem Law)에 재정책임 규정

• 재정책임 규정은 재정수지준칙과 국가채무준칙(일반정부 채무한도:GDP의 45%),

재정위원회(fiscalcouncil)채택 등을 포함

슬로바키아

• 공공채무 상한을 GDP의 60%로 제한하는 헌법안(constitutionalbill)을 2011.12월

채택하고 2012.3.1부터 발효

• 부채비율이 GDP의 50%에 이를 경우 자동안정화 장치 작동

• 동 법안은 재정집행 평가·감독을 위한 재정위원회 설치도 요청

스페인

• 구조적 적자 목표를 EU가 정한 범위 내로 설정

• 각 수준의 정부별로 지출과 지출증가율상한을 도입하고,적자목표와 채무한도를

설정하도록 함

• 2011년 헌법과 2012년 재정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2020년 발효 전까

지 경과조치 적용

영국

• 2010년부터 경기조정 재정수지 준칙 적용

• 5년 예측기간(fiverollingyear)내에 경기조정 경상수지 균형달성과 FY2015/16까

지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PSND)비중 하락을 목표

미국

• 2010.2월 세입 및 의무지출에 대한 PAYGO원칙 부활

• 2011.8월 의회의 재량지출상한(discretionaryspendingcaps)설정 -10년간 9천억

달러의 재정절감 예상

• 2013.1월부터 총 1.2조달러 규모의 자동지출삭감 발효

자료:Schaechteret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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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재정준칙의 도입에 증가추세는 없었으나 질적인 변화가 있었음.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차세대’재정준칙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과 ‘강제성’의 동시적 강조 경향

◦ 이 두 가지 측면의 강조를 통해 ①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의 회복과 ② 지속적 조절노력

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표명,그리고 ③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정책의 방향 제공을 주요한 목

적으로 함

◦ 경기조정 및 구조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속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기변동에 대한 유연성 확보2)

-경기 조정을 통해 예산목표 설정함으로써 지속성 추구:예전 스위스,독일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 목표 설정:콜롬비아,포르투갈,세르비아,스페인,영국

-부채 수준 일정수준 유지하기 위한 자동조절 기능 도입:독일,스위스의 부채브레이크(debt

brakes)

-채무준칙과 지출준칙을 결합하여 채무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운용지침 마련:이스라엘,폴란드

주:1)명확한 이행계획 수립한 국가 포함

2)아직 도입하지는 않았지만,신재정협약에 합의한 EU국가 포함

자료:Schaechteretal.(2012)

[그림 3] 경기조정 재정수지준칙 도입 국가 수

◦ 준칙들은 하나 이상의 준칙이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특히 재정의 지속가능

성(fiscalsustainability)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균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의 조합이 가장 많

이 사용

-1997년 기준으로 국가당 평균 1.5개의 국가준칙이 사용된 반면,2012년에는 평균 1.7개로 증가

하고,특히 2000년 이후 준칙을 도입한 국가 중 4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과도기적인 과정 없

이 다중 준칙을 도입

2) IMF. Fiscal Monit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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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으로 약 60개국 이상이 균형수지준칙 및 채무준칙을 운용하고 있고,이 중 50개국

에서 두 준칙을 결합하여 운용.

-특히 균형수지준칙과 채무준칙 조합은 개발도상국들(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멕시코 등)사이

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는데,초국적(supranational)준칙의 경우도 종종 균형수지준칙과 부채준칙

을 결합하여 운용됨.

-정부규모 축소를 목적으로 한 지출준칙의 운용도 증가하였는데,경기안정화를 위한 재정수지

준칙 혹은 채무준칙과 결합되어 운용되는 경향을 보임.

<SelectedEconomies:Movingto

MultipleNationalFiscalRules>

<AverageNumberofNational

FiscalRules>

자료:Schaechteretal.(2012)

[그림 4] 준칙조합의 도입(2012) 

<TypesofFiscalRules>
1)

<WidespreadCombinationsofFiscalRules>
1)

주:1)국가준칙,초국가준칙 포함

1.BBR=재정수지준칙;DR=부채준칙;ER=지출준칙

자료:Schaechteretal.(2012)

[그림 5] 재정준칙 운용 현황(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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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Schaechteretal.(2012)

[그림 6] 재정준칙별 국가그룹별 운용비중(2012)

준칙 운용에 있어 신흥개발국과 선진국 간 뚜렷한 차이 보임

◦ 선진국들은 준칙 운용에 있어 유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함

-선진국의 경우 25%에 해당하는 국가가 경기조정균형을 준칙에 적용한 반면,저개발국가는 0%,

신흥개발국은 10%만이 경기조정균형을 도입

◦ 신흥개발국들은 준칙의 강제성 요소 강화

-3분의 1이상의 신흥개발국이 준칙과 함께 재정책임법(fiscalresponsibilitylaws)을 도입한 반면,

선진국은 5분의 1,저개발국가는 10분의 1의 국가만이 재정책임법을 시행

-강제집행절차 역시 신흥개발국의 도입 비율 가장 높음

◦ 신흥개발국들은 재정준칙의 적용범위가 비교적 넓은 것으로 나타남

-신흥개발국 중 다수의 국가들이 일반정부 전체에 대해 준칙을 적용

-저개발국가 중 30% 이상의 국가에서 공공투자부문과 여타 빈곤감소지출(poverty-reduction

spending)을 준칙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독립된 예산평가 기관의 설치 비율은 선진국(18%)이 개도국(2%)에 비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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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국가유형별 비중

2)0-1의 값을 가지는 지수

자료:Schaechteretal.(2012)

[그림 7] 국가 유형별 재정준칙의 특성

재정준칙의 구체적 운용과 관련 여러 이슈들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음.

◦ 재정준칙의 적용범위는 준칙 운용의 유연성이나 강제성 확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준칙의 적용 범위에,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큰 항목까지 포함시켜,전체적인 재정관리의 투명

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는 반면에,반대로 변동성이 큰 항목은 재정 총량에 대한 전

체적인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음.

-구체적인 지출․수입 항목에 따라 대상항목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하고,국가

별로도 다양한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음.

항목 적용 제외국 (준칙유형)

이자지출

(Interestpayments)
핀란드 (ER),프랑스 (ER),스페인 (ER),스웨덴 (ER)

경기 민감성 지출

(Cyclically-sensitive

expenditure)

덴마크 (ER),핀란드 (ER),스위스 (BBR)

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

국가준칙 브라질 (ER,DR),에콰도르 (ER),홍콩 (BBR),일본 (BBR)

초국적

준칙

서부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

(BBR,DR,외국 금융에 의한 자본지출 제외)

주:BBR=균형수지준칙,DR=부채준칙,ER=지출준칙

자료:Schaechteretal.(2012)

<표 4> 항목별 준칙 대상 제외 현황(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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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재정기관(IndependentFiscalInstitution)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차세대 재정준칙은 목표지표의 정교화,정부수준별 재정준칙 설정 등 과거보다 복잡하게 설계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 이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기능이 중요해짐

-다양한 형태의 재정기관이 존재하며,이상적인 재정기관의 형태를 특정 짓는 것은 불가능.각

국이 당면한 재정문제의 특성과 정치 환경,정책수립 유형,법률기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기관의 유형을 선택해야 함.

-독립적인 재정기관의 주요 요소3)

① 권한의 명확화:재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종류와 범위가 명확해야하며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함

② 기능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임명 절차

마련 필요

③ 재정기관의 예산 과정 참여:예산편성 시 정부와의 협의 및 의회 청문회를 통해 예산 과정

에 개입할 수 있으며,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독자적인 추계 권한을 가짐으로서 좀 더 강력

한 참여권을 확보할 수 있음

-독립적 재정 기관은 수치화된 준칙 적용 시 필요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준칙을 쉽게 조작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 수준의 준칙 규정에 대한 논의도 증가

-금융위기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지출 확대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

수준의 준칙 규정 문제가 대두되면서,일반정부 수준의 재정통제 측면에서 지방정부를 포함한

재정준칙의 범위 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

-지방정부(subnational)가 책임을 가지고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지방정부 수준의 재정준칙을

규정하는 것 필요

-정부의 수준별 준칙을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최적이지만,실제로는 흔치 않음.국가재정준칙을

규정한 후 지방정부의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고,이때 정부 차원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기대응을 위해 지방정부에 유연한 재정준칙을 적용해 왔으나,재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조정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지방(subnational)정부에 부여하여 정부 간 재

정협력을 강화해야 함

3) Public Finances in EM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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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준칙의 도입 방향

(필요성)명시적인 총량적 재정규율의 필요성

◦ 복지지출의 꾸준한 증가와 여러 대외적·대내적 리스크의 잔존 상황에서 급격한 상황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여력의 확보 및 유지가 필요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이와 관련 복지지출 등의 꾸준한 증가추세와 함께 정치적 포퓰

리즘으로 인해 증가추세가 더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IMF(2012)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고령화 관련 연금과 보건지출이 향후 가장 큰 재정위험 요인으로 예측되고 있음

-아직 재정위기의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이나,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그리고 성장률 둔화로 고심하고 있는 중국 등 수출 시장의 어려움

뿐 아니라 많은 부분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

세는 상당 기간 대외적 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대내적으로도 재정이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큰 문제들이 산적.공기업 부채문제나 지방

정부의 재정상황,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 등 큰 규모의 경제문제에 있어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한 재정의 여력 확충이 필요

◦ 지난기간 건실한 재정운용을 통해 외부적 경제충격에 적극적인 재정대응이 가능했었음.

-지난 과거 정부 내부적으로 이미 준칙을 운용해 본 경험

∙가까운 예로,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의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의 관리를 위해 한

시적 재정준칙의 운용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를 보아도 평상시 충분한 재정여

력의 확보가 catastrophicshock에 대한 재정의 효율적인 대응에 중요한 역할

(새로운 방식의 준칙의 필요성)경기변동에 대한 유연성과 준칙 운용에 대한 강제성을 모두 갖

춘 준칙의 도입이 필요

◦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많은 국가들에서 재정준칙 운용에 어려움 발생

-기존의 재정준칙은 ‘단순’하고 ‘명료’한 규칙을 통해 규칙의 엄격한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

었음.

-이러한 엄격성이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외부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였고,유

연한 정책대응이 가능한 준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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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내용

불가리아

•2009년 지출준칙 상한을 넘어선 이후,2010년과 2011년에도 지출 상한(GDP대비 최대

40%)을 지키지 못함

•2012년 OrganicBudgetLaw 개정에 따라 지출준칙,균형수지준칙 모두 다시 강화

칠레

•지출상한 조정:2001~2007년 GDP대비 1%재정흑자→2008년 0.5%재정흑자,2009년 균

형재정 달성

•경기조정 정책과 적자재정을 위하여 예외 조항을 도입하였으며,2014년까지 GDP대비 1%

의 적자재정을 목표로 설정

덴마크

•2015년까지 공적소비와 관련된 지출을 GDP대비 26.5%로 제한하도록 개정(2009)

•구조적 재정수지 목표의 수정:2010년 흑자달성(2001년 설정)→ 2011년에서 2015년

까지 균형재정 달성(2007년 설정)→ 재정적자 2015년 GDP대비 0.5%미만,2020년까지

균형재정 달성(2009년 설정)

핀란드

•2007년부터 잠재 GDP의 1%흑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2009년 구조 개혁 과정에서

준칙을 지키지 못했으며,2011년부터 1%재정적자를 목표로 재설정

•2008년 중단된 부채감축규칙은 2011년 재조정

이스라엘

•2009년 적자감축법(DRL)상 상한을 완화시켜 GDP대비 6% 재정적자와 3% 지출 증가를

가능하게 함

•TheDeficitReductionandBudgetaryExpenditureLimitationLaws(2010)에서 재정계획을

재설정(2014년,GDP대비 1%의 재정적자)

파나마

•2009년 균형수지준칙과 부채준칙 개정 :적자 상한을 GDP대비 2-2.5%로 설정하고 전환

기간을 4년으로 연장

•미국과 파나마의 실질 GDP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상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영국
•2008.11월~2009.12월 임시재정준칙 도입: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면 경상예산을 조정

하여 경기가 완전히 회복했을 때 예산균형과 부채감축을 이루도록 함
자료:Schaechteretal.(2012)

<표 5> 재정위기 동안의 재정준칙 중단 및 조정 

(새로운 준칙의 형식)‘총량 수준의 재정규율 강화’라는 재정건전성의 목표를 위해서는 목표 총량

의 저량(stock)지표와 유량(flow)지표를 동시에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

◦ (목표지표)‘부채규모’와 ‘재정수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치(target)/한도(ceiling)를 정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상황변수를 고려한 정책

적 판단이 필요.

-목표/한도의 설정뿐 아니라 이를 벗어나는 경우 다시 회복하기 위한 transitionperiod동안의 목

표/한도 대비 ‘변화’에 대한 규정도 필요

∙예를 들어 EU의 개정된 SGP에 의하면 GDP대비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는 경우,그 초과

분을 20년 기간 동안 줄여나갈 것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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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내용

독일

(2010이후)

•(2010년 이전)“거시 경제 균형의 왜곡”이 예외조항 적용의 요건

•(2010년 이후)자연재해․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용,의회 다수의 승인 필요

스페인

(2002이후)

•자연재해․심각한 경기침체․심각한 예산 적자 발생한 경우(3년 이내 시정을 위

해 중기 재정계획과 함께 제출),의회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승인 필요

스위스

(2003이후)

•자연재해․심각한 경기침체․회계방식의 변동 등 특별한 상황(exceptionalcircum-

stances)이 발생할 경우,정부는 다수결로 균형수지 준칙에서 벗어난 예산 승인 가능

EUmember

states/

euroarea

(2005이후)

•적자 상한 위배가 일시적·예외적이고 적자가 기준치에 근접한 경우,과다적자

시정절차(ExcessiveDeficitProcedure)시행되지 않음

•경기후퇴(adverseeconomicdevelopments)로 판단되는 경우 과다 적자 보정

기간 연장 가능

자료:Schaechteretal.(2012)

<표 6>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둔 국가

∙우리나라의 경우,현재의 수준에서 예를 들어 25%를 목표로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 기간

계획(ex:10년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목표라면 3년간 격차의 30%감축)이 필요

-목표지표가 포괄하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채무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재정수지에서 이자지출이나 사회보장 등에 대한 지출의 포

함 여부 등을 궁극적인 총량적 재정규율의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

◦ (유연성 측면)우선 목표지표의 제한을 경기순환을 고려한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정상적인

경기순환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 대한 예외조항(escapeclause)혹은 비상계획(contingencyplan)

도 필요

-경기순환을 고려한 방식의 목표 설정은 경기조정재정수지를 이용하는 것과 경기순환을 고려한

중기(medium-term)시계의 평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

∙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벗어나는 경우와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transition을 어떻게 그

리고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

-Contingencyplan은 목표/한도를 벗어난 경우와 준칙적용의 예외조항을 명시하는 경우에 적용될

필요

∙예외조항의 운용은 최소한도로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이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우

리나라의 상황에서 예외조항이 필요할 정도의 요건은 국가재정법의 추경요건 정도.

∙재정준칙의 예외조항을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이나 스위스 등도 자연재해,심각한 경기침체

등 우리의 추경요건에 준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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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성 측면)재정준칙이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으로 강제성을 부

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재정준칙의 적용은 사전적(exante)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사후적(expost)인 준칙의 강제는 국민과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높일 수 있는 반면,

예산 확정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에 재정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어,

아직 변동성이 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신뢰성 있는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사후적으로는 준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과 준칙을 못 지켰을 경우 그 이유에 대

한 자세한 소명 및 개선계획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필요.

-여기서 ‘사전적’준칙의 적용 범위는 정부가 제출하는 정부안뿐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 결정되

는 확정 예산까지 포함하여,정부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만일 국회의 확정예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준칙을 통한 재정규율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퇴색될 뿐 아니라,사후적인 감독도 유명무실화될 위험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준칙의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대신,경직성을 통해 급변하는

상황에 재정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는 단점도 있음.

∙실제 가장 필요한 것은 준수하겠다는 ‘의지’(commitment)로,캐나다 연방정부의 경우는 정치

권의 합의로 준칙이 (너무)잘 지켜져서 법을 폐기한 경우

∙현재 유연성의 확대를 위해 제시된 차세대 재정준칙이 또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잘 작용할

지는 미지수.이러한 상황에서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법제화하는 부분을 줄이가나 차

등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부채와 재정수지 중 총량적 재정규율의 직접적 대상인 부채관련 준칙은 법제화

하고 재정수지관련 준칙은 그 보다 낮은 수준(시행령,내부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음

∙이러한 경우,지출이나 세입 측면의 유연한 대응을 통해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총량수준의 재정규율은 확고하게 유지함으로써 직접적 목표를 유지할 수 있음

◦ (운용 측면)

-준칙준수의 판단이나 개선계획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할 필요

∙준칙의 유연성으로 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커짐.이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고

준칙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판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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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의 존재는 준칙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다

른 한 편으로는 예외조항의 남용을 통해 준칙 자체의 실효성이 사라질 위험성도 있음

∙따라서,예외조항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판단도 독립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물론 이러한 독립적 기관에의 한 판단은 passive한 판단으로,이 판단을 통해 사전적으로 예

외조항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님

(의무지출 관리의 필요성)총량수준의 재정규율과 함께,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출인 의무지

출을 관리할 필요성

◦ 의무지출의 증가는 총량수준의 재정규율 확보와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의 확보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이용한 적극적 경기대응을 위한 여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총량의 규제뿐

아니라,그 내용면에서 의무지출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

-법에 의해 대부분의 사항이 결정되는 의무지출의 증가는 다른 총량지표처럼 지출 증가율 등을

통한 통제가 불가능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PAYGO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다만,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prerequisite가 많이 있음

∙또한 이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경우,개별 의무지출법률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운

영되어,오히려 전체 의무지출 관리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특히,이 제도를 집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제의 확보와 각 행위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

확하게 제시할 필요

◦ 의무지출 PAYGO방안

-PAYGO방식을 통한 지출관리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짐

① 새로운 의무지출법안 혹은 개정안이 심의되는 단계에서 재원의 확보

② 모든 의무지출법안이 정리된(회기가 끝난)상태에서 총재원변동의 확인

③ 사후적으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합쳐진 총지출의 지출한도 준수 확인

-첫 번째 단계인 의무지출법안의 심의 단계에서는 개별 법안의 재정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추

계가 필요

∙이 모든 시스템의 가장 기초에는 법안 비용의 정확한 추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baseline

projection이 필요.

∙의무지출의 대부분이 국회 내 법안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심의 단계에서

국회의 심의방식을 규정하는 제도로서 PAYGO원칙이 필요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의사

결정구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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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에서는,총재원변동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혹은

어떻게 감액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필요

∙미국의 경우 몇몇 필수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괄삭감을 진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기준 초과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조치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합한 총지출을 지출목표 혹은 재정수지 목표와 비

교하여 총량적 재정규율을 유지할 필요

∙미국의 경우,총지출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일괄삭감 진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조치방식을 미리 결정할 필요.미국의 경우 특별위원회

를 통해 지출구조조정 방식의 지출삭감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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